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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진 배경

□ 현재 전자공시시스템(DART)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07:30~19:00

이며, 18:00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

발행가격 협의*,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

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    *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17:00 전후에 확정

□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

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,

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, 투자자에게

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｢증권신고서 접수·공시 시간

개선방안｣을 마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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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·공시시한을 연장합니다.

-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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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선 방안 주요 내용

□ 18:00 ~ 19:00 DART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(최초·정정 신고서)*는

당일 접수·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·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    *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·사채(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)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

◦ (최초 증권신고서) 금융감독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

사유로 18:00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

협의*하고 19:00 이전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·공시 가능합니다.

    * 유선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(review@fss.or.kr)에 회사명의 사유서 제출

◦ (정정신고서)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

감안하여 당일 접수·공시시간을 19:00까지 일괄 연장합니다.

□ 또한, 불가피한 사유로 19:00 이후 제출되는 최초·정정 신고서도

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·공시가 가능

하도록 DART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.

｢증권신고서 접수·공시시간 연장 개선방안｣ 주요 내용

 ￭ 최초 제출 증권신고서 : 18:00 이전 사전 협의 및 수동접수시 인정

 ￭ 정정신고서 : 일괄적으로 19:00까지 접수·공시 인정

 ￭ 시행일 : ‘23.8.1. 시행

 ￭ 불가피한 사유 발생 : 19:00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(최초·정정) 당일 접수※

    ※ DART 전산시스템 추가 보완 후 금년 4분기 중 시행 예정

3. 기대 효과

□ 금번 접수·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

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,

◦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

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http://www.fss.or.kr

